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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

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

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.

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는 수산물 판매ㆍ유통 활성화와

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

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자회사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, 명

칭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

의 경제 및 교육ㆍ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일몰기한의

연장이 필요함.

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하여 부

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

것임(안 제121조의25제7항).

의 안

번 호
19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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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의25제7항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

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

- 5 -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121조의25(수산업협동조합중앙

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

례) ① ∼ ⑥ (생 략)

제121조의25(수산업협동조합중앙

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

례) ① ∼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

2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

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

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
⑦ -----------------------20

29년 12월 31일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.

⑧ ㆍ ⑨ (생 략) ⑧ ㆍ ⑨ (현행과 같음)


